
[별표 4] <개정 1994.11.19, 1995.3.2, 1997.3.17>
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(제45조관련)

항      목 기                준
  가. 최저자본금
  나. 최저자동차대수
  다. 최저보유차고기준
     (대당)

  라. 사무실(주사무소
     및 영업소의 경우)
  마. 차고(주사무소 및
     영업소의 경우)

  바. 주사무소 및 영업
     소의 설치
 
 
 
 
 
 

 · 3억원
 · 100대
 · 승용차: 13 ∼ 16㎡
 · 소형승합자동차: 15 ∼18㎡
 · 중형승합자동차: 23 ∼ 26㎡
 · 수입금관리 · 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

사무설비를 갖출 것
 · 일상의 점검장비와 세차시설을 갖출 것
 · 상용차량을 주차 또는 입고할 수 있는 규모이고 포

장되어 있을 것
 · 자기소유일 것
 (1) 주사무소 : 특별시·광역시·또는 시에 둘 것
 (2) 영업소 : 주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, 항공법

에 의한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(공항인근지
역을 포함한다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· 관광
단지 및 관광특구,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에 의한 공업단지가 소재한 군지역에 2개소이상을 
둘 것. 다만, 영 제9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
여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보유하는 자
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10개 시 · 도이상의 
지역에 영업소를 두어야 하고, 주사무소 및 각
영업소간에 온라인전산망을 갖출 것

 1.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최저보유대수를 초과한
 보유대수에 필요한 차고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감할 수 
 있으며, 타인소유토지(차고지를 포함한다)를 3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사용하는
 차고지는 이를 자기소유차고로 본다.

 2. 차고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3. 위표의 바목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제주도안에 주사무소를 

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도안에 한하여 영업소 설치가능지역에 1개소이상의 
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 4.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특별시 및 광역시
에 반드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.

 5. 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의 위치, 보유차종 및 차량의 원활한 출입
    등을 참작하여 위표에 의한 대당면적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면적을 당해사업자의 
   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으로 한다.


